
카톡내용_11. 2. 3.

1. 전시 족자용으로 의뢰를 받았는데 1번에서 사전협의 없이 그림  카탈로그등
에 쓰기 위해 사용 범주를 넓히고 싶다는 문의를 받고  카탈로그 삽화를 일괄
해 20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삽화용도의 그림이 훨씬 비쌉니다..) 

2. 생각해보니 저작권을 넘겨받는게 좋겠다 하셔서 양도계약서를 말씀드렸습
니다. 그리고 족자용 그림을 이미 드렸기에 대금입금을 기다리는데 상업용 
그림의 의미에 딴지를 거시면서 대금 입금을 미뤘습니다. 

3. 문의 답변을 받았다며 사과하시고  저작권을 양도하는게 아닌 추가금액 20
만원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대금 입금의 불안감+ 까탈스런 분이라 빨
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1. 너무도 확실하게 전시 족자용으로만 의뢰를 받은 증명 

2. 처음 의뢰를 족자용으로 넣어놓고  상업용 그림의 용도제한에 설명을 안해준 제게 분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 이때 카탈로
그랑 제품설명 홍보물에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처음합니다. 

3. 추가금의 범주에 대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걸리기때문에 이 대화 이후에 저작권을 넘
겨받고 싶다고 한거구요.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전체 카톡대화나 게시판에 하는 말들을 보니 괘씸
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구요. 20만원에 삽화로 쓸수 있게 하는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 3.



중개사이트 게시판 내용_1

인쇄에 사이즈가 문제되는거 같다하셔서 여러 인쇄업체에 문의해보고 처음 보낸 파일이 전혀 문제 없음을 알게됐지만, 사업자가 거래하는 인쇄업체에서 큰 사이즈의 그림을 원했기에 친절하고 빠르게 수정해서 보내줬는
데.. 처음부터 공격적인 말씀을 하셔서 감정소모되는 내용들입니다.



중개사이트 게시판 내용_2

범주를 카탈로그만으로 말한게 아닌거 알지만 홍보물 삽화를 통틀어 카탈로그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뭐 이분
이 카톡을 근거로 든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언급한 홍보물 등<- 이 등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
한게 걸립니다. 전에 카톡에서 해외로 확장시 족자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Q1. 이미 끝난 일이라 이제와서 범주를 정하는건 안되는 일일까요? 비용을 받았으면 이미 끝난 일이라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업자의 양심에만 달린 걸까요. 저는 부당한 거래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2. 포트폴리오용으로  sns에도 올리고 싶었지만 사용을 허락맞고자 했을때 번번이 무시하더니 마지막 추가금 
거래때 허락했다가 20만원 확정짓고 나서는 돌변하여 개인 포폴용으로만 쓰라고 합니다. 제 뜻대로 올려서는 
안되나요? 

Q3. 제가 판매한 그림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디서부터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